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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obstacles to prevention of conflicts in local governments and their resolutions. Conflict

assessment was introduced to Korea in 2007 as a part of the Regulation on the Prevention and Resolution

of Conflicts in Public Agencies to prevent public conflicts. Looking at what happened over the last decade,

the conflict assessment seems to have been carried out after conflicts as mitigative rather than preventive 

approaches. Many local governments have made regulations for conflict prevention and management which

include conflict assessment. However, there are many obstacles such as organizational or budgetary problems, 

although many local governmental ordinances allow for the enactment of preventive conflict assessments. 

In this paper, we clarified the obstacles and examined ways to cope with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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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화된 1995년 이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들과 관련해서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1991년부터 5년간 약 25건의 공공갈등

이 연평균 발생한 데 반해서, 지방자치 시대가 점점 확

대되는 1996년 이후에는 연평균 공공갈등 발생 건수가 

37건(2001-2005년), 45건(2011-2015년 추산)으로 증

가했다(Ka, 2017). 지방자치제도는 우리 사회의 민주

화와 더불어 사회적 갈등의 증가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

소로 볼 수 있다(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2005; Lee, 2004; Jeong, 

2011). 

갈등영향분석은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중요한 

도구(Kim & Lee, 2017)로서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07년 2월 우리나라에 제도

적으로 도입됐다. 해당 규정은 갈등영향분석 실시, 갈

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 활용,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갈등관리연구기관 지정 

및 운영을 포함하고 있는데, 갈등 예방을 다룬 3장은 

갈등영향분석과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많은 분량을 할

애하고 있다. 해당 규정 제10조의 ①은 “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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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국

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

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

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정책을 결정하

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는 갈등영향분석이 원래 예방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

라는 점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Park & Park(2008)도 갈등영향분석의 개념과 내용

을 논하고 실제 사례에 이를 적용한 논문에서 갈등영향

분석이 갈등 진단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며, “새로운 공

공사업을 결정하거나 집행하는 것에 앞서서 그 사업으

로 인한 갈등의 발생가능성을 판단하고 만일 갈등이 발

생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합의형성절차를 설계하는 데 

(갈등영향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동안 갈등영향분석은 예방적이기 보다는 

이미 갈등이 발생한 이후에 실시된 경우가 많았다

(Yun, 2017). 2013년 실시된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신

축과 관련된 갈등영향분석은 관계 기관들 간에 서로 다

른 입장을 가지고 갈등을 겪고 있는 중에 실시하게 되었

으며(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Sciences, 

2013), 2014년 실시된 행복주택 공릉지구 시범사업 갈

등영향분석의 경우에도 시범사업 지역으로 공릉지구가 

발표된 이후에 갈등이 발생하자 갈등영향분석이 실시된 

사례이다(Dankook Center for Dispute Resolution, 

2014). 

물론 예외적으로 예방적 단계에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사례들도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울진 신규원

전 건설과 관련해서 실시되었던 갈등영향분석(Park & 

Park, 2008)이 있고, 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 갈등영향

분석(Korea Expressway Corporation, 2009), 공중종

합훈련장 건설과 관련해서 공군에서 실시한 갈등영향

분석(Republic of Korea Air Force Headquarter, 

2014)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10년 간의 갈등영향분석 사례 상

당수가 갈등이 이미 발생한 이후에 진행된 것에 주목하

였다.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갈등영향분석이 예방적으

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요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 탐색하

고자 하였고, 특히 공공갈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

는 지방자치단체에 집중해서 제도적, 예산적, 조직 내

부의 문화적 차원에서 그러한 장애요인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진단해 보고자 하였다. 

갈등영향분석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이 소수의 사례

를 중심으로 진행되거나(Park & Park, 2008; Cho, et. 

al., 2015), 내용분석 중심(Kim & Lee, 2017)으로 이루

어진 데 반해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갈등영향

분석을 발주하는 데 관계한 공무원들, 그러한 갈등영향

분석을 실제로 수행한 갈등관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통해 진행됐다는 점에 있어 구별된다. 

Ⅱ. 선행연구

1. 갈등영향분석이란 무엇인가?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는 갈등영향분석을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

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Shin(2005)은 절차적 측면을 포함하여 

갈등영향분석을 “공공정책 등의 입안 단계에서, 공공

기관의 장과 민간사업자가, 중립적인 전문가에 의한 이

해관계자 면담을 통해, 갈등의 쟁점과 우선순위 등을 

확인하고, 대화와 타협에 의한 합의 가능성 분석 결과

를 토대로, 합의절차의 진행 여부와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여론수렴 활동”으로 정의했다. 

갈등영향분석의 기원에 해당되는 사례는 1973년 미

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워싱턴주 스노콸미강에 댐을 

건설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입장을 가진 이해관계

자들 간에 갈등이 발생하였고, 이 갈등을 해결하는 절차

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이해관계자 심층 인터뷰와 같은 

갈등영향분석의 접근이 사용됐다(Cormick, 1976: 219; 

Shin, 2005 재인용). 이후 Susskind & Thomas(1999)가 

갈등영향분석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한탄강댐 갈등 사례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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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단계로서 갈등영향분석에 준하는 과정이 진행되

었으며(Kim & Chae, 2009),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

에 관한 법령 제정을 앞두고 시범 사업의 하나로 국립서

울병원 재건축 사업에 대한 갈등영향분석이 2005년 진

행되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5). 그 

후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 2007

년 제정된 이래 이에 근거해 다수의 갈등영향분석이 진

행되었다. 

갈등영향분석의 도입 취지가 갈등의 예방에 있기 때

문에, 아직 갈등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갈등의 발생

을 예견하기 위한 판단 기준을 체계화하는 것이 중요하

다.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2015)

이 발간한 갈등영향분석 가이드라인에는 이와 관련해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제시되어 있는데, 세

부적인 기준으로는 선호 또는 비선호시설의 설치에 해당

하는 경우,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반복

적으로 갈등이나 집단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등이 포함

된다. 

특히 갈등영향분석은 상당수의 조례에 포함되어 있

는데, 서울시의 경우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시행⋅
변경함에 있어서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과

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갈등

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세종시

의 경우에도 “시장은 주요시책 등을 수립⋅시행⋅변경

할 경우 시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시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

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책을 결

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Jang & Hur(2016)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갈등 

예방 조례의 확산 요인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해당 자치단

체에서 공공갈등이 발생하는 정도와 인근 지방자치단

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한 사실이 분석 대상 지방자치

단체들의 갈등 예방 조례 제정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들은 공공갈등 예방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 

국회 입법이 부재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면서, 해당 조례 제정을 입법 의무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혁신으로 평가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갈등영향분석의 기대효과로는 첫째로 불필요한 갈

등을 예방하는 것이 있다. 해당 사안과 관련된 중요 이

해관계자들을 구분해 내고, 그들의 입장(position)뿐 

아니라 이해관심사(interest)를 파악하는 것,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쟁점들과 그 쟁점들의 우선순위를 파

악하는 것, 최종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것 등이 이러한 기대효과를 달성하는 데 기여

한다. 두 번째 기대효과는 이미 갈등이 발생한 경우에

는 적절한 갈등해결 방안을 찾아냄으로써 갈등으로 인

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때때로 대화를 

통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갈등영향분석의 결과가 될 수 있다(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2015). 

2. 정책 과정 관점에서 갈등예방과 갈등해결의 구분

공공갈등은 “정책을 추진하거나 공공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 등에서 상호의존적인 이해당사자 조직

들 간에 상반되는 입장 속에서 발생하는 충돌과 대립”

으로 정의(Jeon, 2017: 36)할 수 있다. 여기서 이해당

사자 조직들에는 공무원이 속해 있는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도 해당되지만, 주민들의 조직이 될 수도 있고, 시

민⋅환경 단체 등이 될 수도 있다. 공공갈등에서 이해

당사자들은 문제 해결 과정에 필요한 참여자(Chae & 

Kim, 2009) 또는 행정의 민주화(Park, 2000)에 관심

을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이다. 

정책 과정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하는데, 크게 

정책 형성 과정, 정책 집행 과정, 정책 마무리 과정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정책 형성 과정에는 정책 수행 

기관이 문제를 인지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단

계 등이 포함되고, 정책 집행 과정은 수립된 정책과 관

련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기존 조직을 통해서 또는 새로

운 조직을 만들어서 정책을 수행하도록 하는 단계 등이 

포함된다. 정책 마무리 과정에서는 집행된 정책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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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경 또는 종결하게 된다(Joo, 

2016). DiNitto & Dye(1983)에 따르면, 정책 대상들과 

소통하는 공청회, 현장방문 등은 집행된 정책을 평가하

기 위한 것으로서 정책 마무리 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정책 과정 관점에서 볼 때, 갈등예방은 정책 형성 과

정에서 진행되는 갈등관리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갈등

이 정책 집행 과정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면, 

갈등해결은 정책 집행 또는 정책 마무리 과정에서 이미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갈등관리 조치라고 볼 

수 있다. 

3. 갈등영향분석에 대한 선행 연구

제도적 차원에서 볼 때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

로 도입되었지만, 갈등영향분석은 예방 뿐 아니라 해결

을 위한 목적으로도 쓰이고 있다. Cho & Lee(2015)는 

갈등영향분석을 적용 시기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했는

데,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결정 단계의 ‘예비적 갈등영

향분석’, 사업 추진은 확정되었지만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의 ‘갈등예방을 위한 갈등영향분석’, 갈등이 이미 

발생한 경우의 ‘갈등해결을 위한 갈등영향분석’, 사업

이 종료된 이후에 진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 갈등관리 

평가를 위한 사회갈등영향평가’로 구분했다. 예비적 갈

등영향분석은 유사 갈등 사례에 대한 조사, 잠재적 갈

등요인에 대한 파악 등이 주요 내용이라면, 갈등예방을 

위한 갈등영향분석의 경우 핵심 및 주변 이해관계자의 

파악과 예상되는 갈등 원인 및 쟁점에 대한 분석 등이 

주요 내용이 된다. 한편 갈등해결을 위한 갈등영향분석

의 경우에는 이미 발생한 갈등의 배경 및 원인을 분석하

고, 이해관계자별 입장 및 이해관심사를 파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며, 사회갈등영향평가의 경우에는 전문

가의 평가와 갈등관리에 대한 평가 등이 주요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 차이점이다. 

Yun(2017)은 중앙부처의 갈등영향분석을 위주로 현

황 조사 및 분석을 진행했다. 외부 전문가에 의해 수행

된 사례 뿐 아니라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분석까

지 포함할 경우, 2012년 이후 진행된 중앙정부 부처의 

사례는 총 209건으로 나타났고, 2012년 40건, 2013년 

29건, 2014년 32건, 2015년 59건, 2016년 49건으로 점

차 증가하는 추세였다1). 이에 해당하는 부처로는 교육

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산업통

상자원부, 환경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있었다. 

한편 Cho, et. al.(2015)은 국내의 갈등영향분석 활

용 사례들을 검토하면서, 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에 대

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 판단 주체가 기관장

으로 되어 있어서 갈등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기존 갈등영향분석의 한계로 지적했다. 

또한 Park(2011)은 독일이나 프랑스, 미국 등의 경

우 갈등관리의 초점이 갈등예방에 맞추어져 있음을 강

조하면서, 갈등예방의 수단인 갈등영향분석 활성화가 

필요함을 주장했고, 갈등 예방을 위하여 관련 노력을 

기울인 정부 부처에 대해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

나 정부업무평가에서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을 제

안하기도 했다. 

4. 정책 서비스 확산에 있어서 장애요인

갈등영향분석은 갈등예방 또는 갈등관리를 위한 행

정적인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행정적 서비스

가 정착하고 확산되기 위해서는 장애요인을 밝혀내어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적 서비스의 정착 및 확

산과 관련된 장애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중에서 갈등관

리에 대한 연구와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연구, 산학

협력을 위한 연구 등이 유사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이들 연구를 중심으로 기존에 도출된 장애요인의 유형

을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법⋅제도의 문제이다. Yu(2014)는 지방자치

단체가 관련된 12건의 공공갈등을 분석한 결과 제도적 

개선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Choi(2014)도 지방

1)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해서는 Yun(2017)의 연구 중 부록<Table 3-1>을 참조. 위의 수치는 <Table 3-20>을 참조했으며, 부처별⋅연도별 
횟수가 합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부처별⋅연도별 횟수를 우선시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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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ional Financial Organizational Cognitive

Caffrey(1998) ○ ○ ○

Kim(1998) ○ ○ ○ ○

Park & Oh(2009) ○ ○

Kim, et. al.(2011) ○ ○ ○ ○

Park(2011) ○

 Kim & Joo(2014) ○ ○

Hong & Choi(2015) ○ ○ ○

Table 1. Obstacles of new administrative services

자치단체가 공공갈등을 관리함에 있어서 다양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중요하고, 갈등관리에 대한 법규의 제정

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례가 행정의 기본적 지침의 

역할을 담당하며,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도 중요하기 때문이다(Choi, 2014). Kim, et. al.(2011)

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장애요인에 대한 여러 연구들을 

검토한 후 법령 정비, 법제도 요인 등이 중요함을 강조

했다(<Table 1>). 

둘째로 행정적 서비스를 수행하는데 따르는 예산의 

문제가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Heo, et. al.(2015)은 옴

부즈만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 중에 제도적 장치 뿐 아니

라 재정적 지원이 중요함을 강조했고, Caffrey(1998) 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장애요인으로 법⋅제도 정비 뿐 

아니라 예산의 문제를 중요시했다(Kim, et. al., 2011에

서 재인용). Hong & Choi(2015) 또한 성공적인 산학협력

을 위해서 사업비 투자와 같은 물적 측면에 중요함을 지

적했다. 

셋째로 사업을 추진하는 조직의 문화적 측면이 중요

하다. 조직의 문화가 새로운 정책 서비스에 대해 우호

적이지 않다는 것은 중요한 장애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

이다. Bruneel, et. al.(2010)은 조직이 새로운 정책을 

경험하면서 협력의 경험(experience of collaboration)

이 장벽 감소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고(Hong & 

Choi, 2015 재인용), Park(2011)은 각 부처가 갈등예방

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만들기 위해서는 강력한 인센

티브 등 조직에 우호적인 요소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

다고 제안했다. 

이들 주요 요인들을 포함해서 여러 선행연구에서 지

적한 장애요인 등을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주요 

요인으로 분류된 것은 법⋅제도적 차원, 재정적 차원, 

조직 수용성 차원과 인지적 차원인데, 본 연구에서는 

갈등영향분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다 하더라도 

예방적으로 적용할 때 발생하는 장애요인이 연구 영역

이므로 앞의 세 가지 요인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했다.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이상의 논의에 기반해서 연구문제를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갈등 관련 조례들 중에서 갈등

영향분석이 포함된 경우는 얼마나 되며, 예방적 역할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얼마나 되는가?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영향분석 사례들로는 어

떤 것들이 있으며, 이 중에서 예방적으로 실시된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셋째, 지방자치단체가 예방적으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현실적으로 직면하는 장애요인에

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첫 번째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을 위해 법제처에서 제

공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갈등 관련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를 모두 선별했다. 그 결과 서울시, 인천시, 대

구시 등 13개 광역자치단체와 수원시, 부평구 등 74개

의 기초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

되었다.2) 따라서 전체 243개의 지방자치단체 중 총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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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Job Gender Experience

A Metropolitan government official Female 13 years of conflict management experience, 6 years in governmental position

B Local government official Female 10 years of conflict management experience, 6 years in governmental position

C Local government official Male 8 years of conflict management experience, 3 years in governmental position

D Local government official Male 2 years of conflict management experience, 25 years in governmental position

E Metropolitan government official Male 4 years of conflict management experience, 33 years in governmental position

F Metropolitan government official Male ⅓ year of conflict management experience, 20 years in governmental position

G Local government official Male 2 years of conflict management experience, 6 years in governmental position

H Local government official Female
3 years of legal experience, 1 year of conflict management experience, 1 year 
in governmental position

I Conflict management expert Female 18 years of conflict management experience

J Conflict management expert Male 10 years of conflict management experience

K Conflict management expert Male 5 years of conflict management experience

L Conflict management expert Male 10 years of conflict management experience

M Conflict management expert Male 10 years of conflict management experience

Table 2. Interviewee information

Local governments of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Local governments of smaller 
cities

Total

Conflict assessment included 12 65 77

Conflict assessment not included 1 9 10

Total 13 74 87

Table 3. Conflict assessment in the local governments’ ordinances about conflict

개의 조례를 분석대상으로 했다.3) 광역의 경우 17개 중 

13개가 관련 조례를 가지고 있어서 제정 비율이 76.5%

였고, 기초의 경우는 226개 중 74개가 관련 조례를 가

지고 있어서 제정 비율이 32.7%였다. 

두 번째 연구문제와 관련해서는 각 자치단체에서 진

행한 갈등영향분석 사례들을 각 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등과 자치단체들에서 발간한 백서 등에서 수집하였다. 

각각의 사례에 있어서 갈등영향분석 실시 시기가 예방

적이었는지 대응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

의 관계자 및 실제 갈등영향분석을 수행한 연구자들과 

인터뷰한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 

세 번째 연구문제와 관련해서는 갈등관리를 전문적

으로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들과 지방자

치단체의 갈등영향분석 용역을 수주한 경험이 있는 갈

등관리 전문가들을 심층적으로 인터뷰했다(<Table 2>).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들은 공무원으로 오랜 기간 

생활하다가 갈등관리 업무를 일시적으로 맡은 사람이 

4명이었고, NGO, 기업 등에서 갈등관리 전문가 또는 

법률 전문가로 활동하다가 전문직 공무원이 된 사람이 

4명이었다. 이들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 대구

시, 수원시, 부평구, 용인시로서 갈등 관련 조례가 제정

되어 있으며, 갈등관리 조직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이

들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외부의 갈등관리 전문가 5인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인터뷰를 실시했다.

연구자 중 1인이 직접 1대1 대면 인터뷰와 전화 인터

뷰를 병행해 진행했다. 대면 인터뷰의 경우 1인당 인터

뷰 시간은 평균 1시간 정도였고, 사전에 준비된 설문지

를 기본으로 하되, 인터뷰의 흐름을 따라 추가적인 질

문을 보완하는 반구조식 방식으로 실시했다. 전화 인터

뷰는 15분~ 30분 정도로 진행되었고, 추가적인 정보 

파악을 위해 2회 이상 진행되기도 했다. 

2) 제주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조례｣에 갈등영향분석이 포함되어 있다. 

3) 2018년 3월 12일 기준으로서,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35.8%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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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governments of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Local governments of smaller 
cities

Total

Conflict assessment included 6 40 46

Conflict assessment not included 6 25 31

Total 12 65 77

Table 4. Preventive conflict assessment in the local governments’ ordinances

Ⅳ. 연구결과

1.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영향분석 관련 조례 분석

첫 번째 연구문제는 갈등예방에 있어서 지방자치단

체의 법⋅제도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갈등

관리와 관련된 조례 중에서 갈등영향분석이 포함된 비

율은 얼마나 되며, 예방적 역할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는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것이다. 분석 결과 갈등 관련 

조례에 갈등영향분석이 포함된 비율은 87.5%에 해당하

는 77개였다. 광역자치단체 중에 12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65개였다(<Table 3>).

77개의 조례에서 갈등영향분석의 실시 조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74건이었고, 3건은 구체적인 조

건 제시 없이 갈등영향분석을 언급하기만 했다. 갈등영

향분석의 실시 조건에 대해서는 73개 조례가 두 가지 

상황을 전제했는데, 공통적인 것은 과도한 사회적 비용

의 발생이 우려될 경우였고, 다른 한 가지 상황은 주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30개 조례) 또는 주

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43개 조례)였다. 갈

등영향분석은 대부분의 경우 선택조항(“할 수 있다”)이

었는데, 세종시와 충청남도만이 예외적이었다. 이 두 

자체단체는 조건을 충족하는 상황에서는 의무 사항인 

것으로 제정했다(“실시해야 한다”). 세종시의 경우에

는 해당 조건이 충족되면 정책 결정 전에 해야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예방적 갈등영향분석임을 분명히 했고,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그러한 명시적 표현은 없었다.

갈등영향분석이 예방적인 역할로 명시되어 있는지

에 대해서는 조례에 “해당 정책 등을 결정하기 전에 … 

갈등영향분석을 실시”와 같은 표현이 있는 경우로 판단

했다. 예방적 역할이 명시된 경우가 60%(77개 중 46개)

였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40%(77개 중 31개)였다. 이

상을 정리하면 <Table 4>와 같다. 

2.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영향분석 현황

두 번째 연구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영향분석 

사례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 중에서 예방적으로 

실시된 것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갈등영향분석 보고서 자체는 비공개 등으로 인해 수

집이 어려웠다. 그래도 갈등영향분석이 진행된 사례들

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홈페이지, 관계 기관이 발행

한 백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터뷰, 갈등관리 전문

가 인터뷰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그동안 가장 많은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자치단체

인 서울시의 경우, 2013년~2015년의 기간 동안 ｢가양4

단지 주거복지동 증축관련 갈등영향분석｣,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갈등영향분석｣, ｢구의유수지 공공기숙사 

건립 갈등영향분석｣, ｢서울제물포터널 갈등영향분석｣,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신축 갈등영향분석｣, ｢재건마을 

주거환경개선 갈등영향분석｣, ｢청계6가 교차로 횡단보

도 설치 갈등영향분석｣ 등이 진행됐다.4) 

2016년에는 3건을 실시했는데, ｢재건축⋅재개발사

업지와 인근 시설간 갈등영향분석｣, ｢고양 시립승화원 

관련 갈등영향분석｣, ｢행정집행과정에서의 법적요인 

갈등영향분석｣이었고, 2017년에는 ｢대학교 기숙사 건

립 갈등영향분석｣, ｢이웃분쟁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갈

등영향분석｣ 등이 실시되었다.5) 

서울시의 갈등영향분석 사례로는 위에 언급한 것 외

에도 빗물저류조 설치와 관련된 갈등영향분석 사례 등

4)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2013, 2014, 2015) 갈등관리 백서 및 인터뷰를 통해 파악.

5)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2016, 2017) 갈등관리 백서 및 인터뷰를 통해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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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고, 2018년에도 실버케어센터 건립에 대한 갈등영

향분석 등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에 앞서서 갈등관리 전문가를 채용한 인천시 

부평구의 경우, 2012년~2013년 기간 중 부평대로에 자

전거도로 설치를 위한 갈등영향분석을 자체적으로 실

시했고, 부평구 노점에 대한 갈등영향분석 실시 외에도 

앞서 소개한 ｢부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갈등영향분석｣
이 2015년 실시됐다. 또한 ｢부개서초교 인근 경인철도

횡단 지하보차도 설치공사 갈등영향분석｣이 2015-2016

년에 실시됐다. 부평구는 이 외에도 현재 도시재생 사업

과 관련된 갈등영향분석 등을 고려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경기도 수원시와 

대구광역시가 갈등영향분석을 발주한 바 있고, 앞서 소

개된 충청남도의 ｢서천군 태양광발전소 건설 갈등영향

분석｣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예방적으로 실시된 갈등영향분석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예방적”의 의미

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즉 조례에서

는 “예방적”의 의미로 “정책 결정 전”이라는 표현을 쓰

기도 했는데, 어떤 시점을 정책 결정 시점으로 할 것인

지, 특정 시점을 정책 결정 시점이라고 할 때 그 이전의 

단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가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해당 정책에 관한 아이디어가 논의된 시

점은 정책 결정 시점에서 제외되겠지만, 그 이후의 여

러 단계는 이해관계자들의 관점에 따라서 정책 결정 시

점으로 인식될 수 있다. 즉, 큰 그림에서 해당 정책을 

실시하기로 기본 계획을 세운 경우, 정책을 구체화한 

경우, 구체화된 정책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경우, 예

산을 확보한 후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 실행 계획을 수

립한 경우, 수립된 세부 실행 계획에 따라 사업을 진행

하기 시작한 경우 등이 정책 결정 시점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위의 단계 중 어느 시점을 정책 결정 시점으

로 판단하더라도, 마지막 단계를 제외하고는 주요 이해

관계자들이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시설을 건설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라면, 

입지가 결정되기 전이라고 할 때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뿐만 아

니라 정책 결정 전을 관련 예산의 확보 전으로 할 경우,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그 사실을 알고 시의회 등에 영향

을 끼쳐 예산 수립 자체가 어려워지도록 해서 사업을 

초기에 막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본 연구에 응한 인터뷰 대상자들의 답변을 분석한 결

과 예방적 갈등영향분석을 논하는 데 있어서 정책 결정 

전 단계라고 할 때 세 가지 형태가 가능하다는 점이 도

출되었다. 

첫 번째는 큰 그림에서 정책을 기획한 이후 정책을 

구체화하기 전에 실시하는 경우이다. 이에 해당하는 사

례로는 서울시에서 2016년 이후 진행한 갈등영향분석 

사례들 중 일부가 있다. 예를 들어 재건축⋅재개발사업

지와 인근 시설간 갈등영향분석이나 이웃분쟁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갈등영향분석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

들의 경우 구체적인 사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사업의 방향은 나와 있고, 그 방향으로 사

업을 추진할 경우 갈등이 예상되어서 제도적 보완책을 

예방적으로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 시기는 정책 결정 

과정 이론에서 볼 때, 정책 형성 단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세부 계획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기 시작했

으나 아직 주요 이해관계자들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

해서 갈등이 발생하지 않은 시점에 진행되는 경우이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인천시 부평구가 최근 도시재

생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예산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사

업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아직 그 상황이 시민들에게는 

알려지기 전이어서 갈등이 발생하지는 않은 상태인데, 

이 시점에 예방적 갈등영향분석을 함으로써 갈등의 부

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 이 시기

는 정책 결정 과정 이론에서 볼 때, 정책 집행 단계의 

초기에 해당한다. 

세 번째는 단일한 사업 결정 과정과는 다른 맥락에서 

도출된 시점인데, 반복적인 특성이 있는 사업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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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한 사례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갈등영향분석을 실

시함으로써, 추후 일련의 반복적인 사업을 할 때 예방적

인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에 해당하는 예로는 

서울시가 최근 추진 중인 실버케어센터 건립과 관련된 

갈등영향분석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6개의 실버케어센

터를 계획한 가운데 앞서 사업을 추진한 한 곳에서는 갈

등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갈등영향분석을 통해 다른 다

섯 곳의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새로운 추진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갈등영향분석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 시

기는 정책 결정 과정 이론에서 볼 때, 다단계 사업에서 

1차 사업의 마무리 과정으로 볼 수 있고, 그 사업의 평가

에 기반해서 환류가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3. 예방적 갈등영향분석에 있어서 장애요인들

세 번째 연구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예방적으로 갈

등영향분석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현실적으로 직면하

는 장애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었다. 

우선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예방적으로 실시할 경

우, 정책 형성 과정인지, 정책 집행의 초기인지, 정책 

마무리 단계의 환류인지에 따라 장애 요인이 다를 수 

있다. 

가장 이른 시점인 정책 형성 과정의 갈등영향분석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다면 어떤 이유인지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인 B는 “정책이 결정되기 전 단계

(의 갈등영향분석은) 경험이 없다”며, “웬만한 지방자

치단체에서 정책 전에 그렇게 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

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인 A 역시 “정책 결정 전에 

하는 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을 것 같다”며, 통상적으로 

예방적 갈등영향분석의 시점은 예산을 확보한 후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한 다음이라고 설명했다. 

갈등관리 전문가 I는 또 다른 관점에서 가장 이른 시

점의 예방적 갈등영향분석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I는 갈등영향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사업 계

획이 나오고, 주민들(에게) 정보제공이 된 상태”여야 

한다고 했는데, “왜냐면 민간인이 가서 그 정보제공을 

(최초로 주민들에게) 하는 거는 과업 범위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객관적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

라고 말했다. 

이러한 인터뷰 응답자들의 인식은 서울시가 예방적 

갈등영향분석을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의 설명이 된다.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갈등영향분석이 가능

한 두 번째 시점은 계획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기 시작했

으나 아직 주요 이해관계자들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

해서 갈등이 발생하지 않은 시점이 된다. 이상과 같이 

정책 형성 과정 또는 정책 집행 과정의 초기에 예방적 

갈등영향분석을 할 경우 어떤 장애요인이 있는지에 대

해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것과 같이 법⋅제도적 요인, 

재정적 요인, 조직 내부의 수용성 등 크게 세 가지 측면

이 부각됐다. 전체적으로 보면, 조직 내부의 수용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았고, 재정적 문제는 그에 비해 상

대적으로 작은 장애요인으로 평가됐다. 각각의 측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우선 인터뷰 대상

자들에 따라 각각의 장애요인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 어

떻게 다른지를 <Table 5>에 제시했다. 

NGO, 기업 등에서 갈등관리 전문가 또는 법률 전문

가로 활동하다가 전문직 공무원으로 들어온 경우(A, B, 

C, H)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조직 내부의 수용성을 꼽

았고, 그 다음이 법⋅제도적 요인, 마지막이 재정적 요

인의 순서였다. 한편 공무원으로 오랜 기간 생활하다가 

일시적으로 갈등관리 업무를 맡은 경우(D, E, F, G)에

는 법⋅제도의 측면이나 재정적인 측면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응답도 일부 있었다. 그렇지만, 중요도 순서

로 보면 전문직 공무원들과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반면 외부의 갈등관리 전문가들은 조직 내부의 수용

성을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꼽았다는 점에서 공무원들

과 동일했지만, 재정적 문제와 법⋅제도적 문제가 동등

한 수준의 장애요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1) 제도적 장애요인

지방자치단체가 예방적으로 갈등영향분석을 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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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Experience
Institutional 

obstacles
Financial 
obstacles

Organizational 
obstacles

A Government official with long conflict management experience ○ ○ ◎

B Government official with long conflict management experience ◎ ○ ◎

C Government official with long conflict management experience ◎ ○ ○

D Long experience in administration ◎ ○ ◎

E Long experience in administration ○ X ◎

F Long experience in administration X ○ △

G Long experience in administration ◎ ○ ○

H Government official with legal experience ○ △ ◎

I Conflict management expert ○ ○ ◎

J Conflict management expert △ △ ◎

K Conflict management expert ◎ ◎ ○

L Conflict management expert ○ ○ ◎

M Conflict management expert ◎ ◎ ○

* ◎: Very important; ○: important; △: neutral; X: not important; XX: never important

Table 5. Perceiving obstacles in preventive conflict assessment *

할 경우에 우선적으로 직면하는 문제는 제도적 장애요

인이다. 중앙부처는 갈등영향분석을 비교적 시의적절

하게 추진할 수 있는 데 반해, 지방자치단체는 연구 용

역에 있어서 일종의 사전심의가 있어서 시의성의 문제

가 커진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A는 중앙부처는 감사

원 감사만 받는 데 반해, 지방자치단체는 감사원 감사

에 더해서 내부 감사과의 감사를 받게 되는데, 이것이 

그 차이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2016년 말 

다음 해 예산에 대해 내부 감사를 받을 때 갈등영향분석

의 구체적인 제목과 내용을 제출하면, 2017년 갈등영향

분석을 실시할 때 그 제목과 내용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통상적인 행정 업무에서는 이것이 그다지 문제가 되

지 않지만, 갈등관리 업무에서는 시의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갈등은 시시각각 상황이 변

할 수 있고, 앞서 논의한 것처럼 예방적 접근을 할 때라

도 갈등영향분석이 가능한 특정한 시점이 존재할 수 있

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갈등 사

안 중에 일부에 대해서만 예산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

에, 내년 기준으로 어떤 갈등이 시의적으로 가장 필요

한 것인지, 그 구체적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지

에 대해서 그 전 해에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1년 후 발

주 시점에 바꿀 수 없다면 큰 장애 요인이 될 것이다. 

갈등영향분석에 있어서 시의성이 중요하다는 점은 

갈등관리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공통적으

로 지적한 부분이었다. 갈등관리 전문가 I는 갈등영향

분석을 하고 6개월이 지난 후 후속 과정으로 조정을 하

려 했을 때, 갈등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자신이 진행한 

갈등영향분석이었음에도 활용도가 떨어졌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A도 갈등영향분석을 한 후 결과

보고하고 조정을 위한 용역 계약 체결을 하는 등의 기간

으로 2~3개월이 지나니까 주민들의 입장도 많이 달라

진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25년 경력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D도 “공무원은 법

에 따라 움직여요. 공직자들은 제도가 없으면 하려는 

의지가 없어요”라며, 법과 제도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B도 “일반적으로 말하면 법⋅제

도적 장애요인이 가장 크다”고 했다. 법⋅제도가 정비

되면 예산을 가져올 수 있고, 예산이 있으면, 조직 내에

서 사업부서를 설득하는 데 힘이 실린다는 것이다. 한

편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었는데, 공무원 F는 공무원

들이 예방적 갈등영향분석을 안 하는 이유가 법⋅제도

의 문제라기보다는 실효성을 느끼지 못하기 것이 더 크

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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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상의 장애요인

지방자치단체가 예방적으로 갈등영향분석을 하고자 

할 경우 직면하는 또 다른 문제점은 예산상의 장애요인

이다. 예산상의 장애요인 중 첫 번째는 국비 등이 지원

되는 사업에 있어서 사업 시기의 경직성이었다. 지방자

치단체 공무원인 B는 국비가 투입되는 자전거도로 설

치 사업을 추진하다가 갈등이 발생하여 공사가 지연되

었고, 갈등영향분석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연차가 넘어 

국비를 환수하게 되어 사업을 중단하게 된 경우를 설명

했다. 갈등관리 전문가 I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세종시까지 수없이 찾아가서 예산 받아왔는데, 그걸 반

납할 수 없는거예요. 반납하면 다시 또 받을 수 없고”라

고 설명하며, 사업 지연으로 인한 국비환수의 문제가 

예방적으로 갈등영향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요인

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예산상의 장애요인 중 두 번째는 국비 등이 지원되는 

사업에 있어서 예산 항목의 경직성으로 인해 창의적인 

해법이 어려워지는 문제이다. 한 예는 지방자치단체에

서 빗물 저류조를 건설하는 사업을 국비를 받아 진행하

려 한 경우인데, 저류조에 대해 예정지 인근 시민들이 

반대하여 갈등이 발생한 사례였다. 이 때 해당 사업에 

지원된 국비는 빗물 저류조에 국한되기 때문에, 빗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갈등관리의 과정에서 저류

조 이외의 다른 방안(우수관을 설치하는 방안)이 도출

되었지만 해당 국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즉 국비 

지원의 관점에서 보면 궁극적인 목적인 빗물 문제 해결

이 중요하기 보다는 원래의 예정사업인 저류조 건설 여

부가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예산상의 장애요인 중 세 번째는 갈등영향분석에 소

요되는 직접 예산과 관련한 부분이었다. 시의성 있게 

갈등영향분석을 하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 기

준이 까다롭다는 것이었다. 즉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

한 시점에 가장 적절한 전문가나 기관을 통해 갈등영향

분석을 하고자 할 때 적절한 계약 방식이 수의계약일 

수 있는데, 일정 금액 이상의 용역을 진행할 때에는 나

라장터를 통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나라장터가 가지

는 객관성 등의 장점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계약에 소

요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 수밖에 없고, 일반적인 

평가 기준이 특정 갈등 사안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어서 

가장 적절한 분석 기관을 선정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이다(지방자치단체 공무원 B).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A 역시 수의계약 기준이 되는 금액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중앙 정부에 비해 낮아서, 시의성과 품질을 동시

에 만족하는 갈등영향분석을 추진하는 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하여 사업 기간이 1회기

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 관점이 중요한 예방적 갈등영향분석을 하

기 어렵다는 설명도 있었다(지방자치단체 공무원 D). 

3) 조직 내부의 수용성 요인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다른 공무원들의 경우 갈등영

향분석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점은 인터뷰에 응한 모든 

공무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부분이었다. 이는 조직 

내부에서 갈등영향분석을 수용하도록 만드는 게 어렵

다는 의미였다. 특히 원칙적으로 갈등영향분석이 대화

를 통한 문제해결 가능성의 진단에 있다보니, 원칙에 

충실한 갈등영향분석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실효성이 

없다는 시각이 있다고 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A는 

“(사업부서 공무원들은) 그 분들(이해관계자들)이 뭘 

원하는 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 (공무원들이) 

다 아는 내용을 거기(갈등영향분석 보고서에)다가 다 

그냥 담은 거 아니냐. 그대로 정리만 해 놓은 거다”라고 

갈등영향분석을 인식하기도 한다고 했다. A는 주민들

과의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업부서가 가지고 있는 시간적 압박감이 크다는 부분

을 지적했다. 사업부서는 빨리 회의체 만들고 빨리 조

정하는 것을 원하며, 갈등영향분석을 불필요하게 시간

만 잡아먹는 과정으로 인식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공무원 E도 사업부서의 공무원들이 “갈등관리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기에 번거롭기만 한 것으로 인식하

고 있어서 조직 내에서 반발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무원들이 “관료 조직 문화에 익숙하여 갈등상황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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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상급자 눈치를 

보고 부서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점을 문제로 보았다. 

이에 대해 갈등관리 전문가 I는 갈등영향분석의 핵심

이 보고서에 있지 않다고 했다. 그는 갈등영향분석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조정으로 갈등을 해결한 성

공 사례들을 보면 조정을 시작하기 전에 이해관계자 인

터뷰 등 갈등영향분석에 해당하는 과정이 잘 진행된 것

을 볼 수 있다고 했다. 즉 갈등영향분석의 핵심은 보고

서에 있기보다는 갈등관리 전문가들이 이해관계자들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그들의 숨겨진 이해관심사를 도출

하는 데 있으며, 이 과정이 갈등 조정으로 이어지지 않

아서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것이 갈등영향분석의 효용

성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라고 보았다. I에 따르면 갈등

영향분석은 분석 결과보다는 분석을 위해 인터뷰를 하

고,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다른 관점들을 이해하는 과정

이 중요하다는 의미였다. 

한편 조직 내부의 수용성과 관련해서 갈등의 예방보

다는 해결을 선호하는 공무원들의 태도를 주목한 경우

도 있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B는 지방자치단체 공

무원들이 “(갈등영향)분석에 대한 이해가 일단 없고”, 

사업부서가 통상적으로 갈등이 “터지면 해결한다는 게 

기존의 방식”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 G는 토목

직이어서 사업을 종종 진행했지만, 갈등을 처음 접했을 

때, 갈등의 관점이 낯설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사업 부서의 경우, 갈등이 발생하는 것 자체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어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갈등관리 전문

가 I는 빗물 저류조 사업을 추진하던 사업부서의 반응

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00구의 공무원이 진심으로 이

래요. 팀장님이 ‘아니 이게 주민들 좋자는 시설인데, 

(갈등이 발생할 줄은) 꿈도 못 꿨다’는 거예요.” I는 해

당 사업의 경우 현장에 가서 보면 “3미터 (거리에) 연립 

주택이나 오래된 주택이 쫙 있는 거예요. 여기가 공원

이야. 여기 지하를 17미터를 파서 저류조를 넣는다는 

거거든요. 찬성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집 앞에 

공원을 못써. 그걸 일단 파헤쳐서 6개월 이상을 못써. 

… 그런데, (사업 부서에서는) 그걸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야”라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C도 지역에 주차장 건설과 관

련해서 발생한 갈등에 대해 사업부서 공무원이 “주차장 

만드는 게 왜 문제가 되냐? 주민들이 선호하는 건데.”

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예를 들며, “공사장 주변에 사

시는 분들은 반대하고, 주차장이 생기면 (주변 교통이) 

막히기도 해서 고려해야 한다”는 대화를 나누었던 경우

를 말했다. C는 공무원들에게 “다수의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다수가 찬성하면 하는 

거지. 소수는 좀 희생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인식이 

강하다고 말했다. 

또한 C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관련된 큰 사업 등의 경

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우리는 인허가만 담당하

는데. 우리 사업이 아닌데. 왜 우리가 갈등관리까지 고

민해야 되느냐”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C는 

어쨌든 그 사업의 영향을 받는 것이 지역 주민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인허가라는 게 적법한 신청이 들어오

면 적법하냐는 것을 따져서 허가해 주는” 등 원천적으

로 봉쇄할 수 있는 권한은 없더라도 지방자치단체 공무

원들이 갈등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갈등관리 전문가 J는 예외적인 경우도 언급했다. 동

사무소에 있었던 공무원을 예로 들며, “그 지역에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을 찾아가서, 그러니

까 그분들이 굉장히 잘 하는 건 경청과 분석이야. 경청

하고 와 가지고 분석하고. 이 사람들은 왜 그럴까.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주

장을) 다 수용한 건 아니지만, (갈등이) 완화되었다”는 

설명이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C는 행정에서 해야 할 여

러 가지 종류의 영향 분석이 많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

했다. 갈등영향분석 외에도 성별영향분석, 인권영향분

석, 환경영향분석 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 부서의 관점에서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

면 잘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공

무원 G 역시 갈등영향분석을 사업부서에서는 “본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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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이외에 다른 별개 업무로 추가되는 듯한 그런 (것으

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4. 예방적 갈등영향분석에 있어서 장애요인의 극복 

방안

예방적 갈등영향분석 실시에 있어서 위와 같이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지만, 응답자들은 특히 갈등관리 전

문가들을 중심으로 예방적 갈등영향분석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몇 가지 제언 및 대안을 제시했다. 

법⋅제도 차원의 측면에서 볼 때, 법원에서 조정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설명하며, 공무원 H는 “조정으

로 가면 판사들에게 인사가점이 있고, 판사들 개인으로 

봐도 판결문을 안 써도 되어 조정을 추진하려는 유인이 

있다”며, 유⋅무형의 인센티브가 다양할 수 있다는 점

을 설명했다. 공무원 D는 예방적 갈등영향분석이 활성

화되기 위해서는 중장기 계획 사업에 반영되는 것이 필

요하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B는 사업의 규모가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는 것처럼, 갈등영향분석의 규모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갈등영향분석의 규모와 예산에 따라 몇 

가지로 유형화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특성 등을 

반영해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갈등관리 전문

가 L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 한도가 낮은 것이 반

드시 장애요인은 아닐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갈등관

리에 있어서 시기가 중요하다며, 규모가 큰 갈등영향분

석을 한 번 하기 보다는 작게 쪼개서 기본계획단계부터 

여러 번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어느 

한 시점을 골라서 갈등예방 타이밍을 잡기 보다는, 사

업이 시작될 때까지 갈등예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럴 경우 예산 집행 상의 장애

요인은 줄어들 수 있다고 보았다. 

갈등관리 전문가 I는 예방적 갈등영향분석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사업 설명회, 정보 공개 등 

일련의 행정 절차와 연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은 사업에 대한 정보가 자세히 제공되

면 반대가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시민들의 참여

가 빨라질 때 시민들이 막무가내식의 주장을 하지 않는

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정보가 없고, 행정이 주민들을 

만나지 않을 때 상호 이해의 폭이 없고 자기 주장만 하

게 된다고 지적했다. 님비와 같은 주장을 하는 시민들

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면, 그들은 도리어 억울해

하고 극단적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들이 사업 

초기에 참여하게 되면 “절차상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왜 주민 의견을 무시하니” 등의 명분을 못 세우고, 합리

적 선을 찾으면서 극단적 주장도 하지 않게 된다고 했다. 

갈등관리 전문가 I는 조직수용성이 가장 큰 장애요인

으로 보면서, 그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의지

가 있으면 예방적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즉, 법⋅제도

가 없더라도 단체장의 지침이나 방침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갈등관리 전문가 

K는 조직 수용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갈등관리 전문가

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명확한 취지, 목

표, 효능에 대해 잘 설명한다면 공무원들에게 예방적 

갈등영향분석의 필요성을 설득할 수 있다고 보았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예방적으로 도입된 갈등영향분석이 현실

적으로는 갈등이 발생한 이후에 주로 활용되는 점에 주

목하였다. 공공갈등의 상황 변화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런 현상이 

왜 발생하고 있으며,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극복

해야 할 장애요인은 무엇인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들을 분석하고, 관련 공무원들과 갈등관리 전문가들을 

심층 인터뷰하여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아직 갈등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

체의 수는 많지 않지만, 제정한 경우에는 대부분에서 

갈등영향분석이 예방적으로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했

다. 총 243개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87개가 조례를 제

정하고 있었고(제정률 35.8%), 그 중 77개의 조례(포함

비율 88.5%)가 갈등영향분석을 포함하고 있었다. 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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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경우 갈등영향분석이 명시되어 있는 비율

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보다 더 높았다(92% vs. 

87.8%). 한편 예방적 측면을 명시한 비율은 기초자치단

체(61.5%)가 광역의 경우(50%)보다 더 높았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영향분석 

사례들이 상당수 확인되었는데, 서울시와 인천 부평구

의 사례들이 특히 주목한 만했다. 예방적으로 갈등영향

분석을 실시한 경우들은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었

는데, 첫 번째는 큰 그림에서 정책을 기획한 이후 정책

을 구체화하기 전에 실시하는 경우, 두 번째는 세부 계

획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기 시작했으나 아직 주요 이해

관계자들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서 갈등이 발생하

지 않은 경우, 마지막 세 번째는 일련의 사업을 추진함

에 있어서 최초의 사업에 대해 갈등이 발생했을 때 다른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시사점을 얻기 위해 실시하는 

경우였다. 

예방적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함에 있어서 장애요인

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었다. 첫째는 조직 내부의 수

용성 요인, 둘째는 제도적 요인, 마지막 셋째는 재정적 

요인이었다. 조직 내부의 수용성은 갈등관리 부서가 지

방자치단체 내에서 오랜 기간 운영되면 다소 변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관리 부서 운영 초기에는 

사업부서에서 갈등관리 부서를 부담스러워하는(“우리

가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시”한다고 생각하거나 

“제3자가 문제해결 하는데 도움 준다고 온다고 하면 무

능해 보이”지는 않을까 불편해 하는 등-갈등관리 전문

가 I) 경우가 많지만, 오랜 기간 운영되어 갈등관리 부

서의 역할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나면 사업부서에서 먼

저 갈등관리 부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우도 발

생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업 진전이 잘 안 되는 

경우 사업부서에서 갈등영향분석이나 조정 등을 갈등

관리부서에 먼저 요청한다는 언급이 있었다(갈등관리 

전문가 I). 이는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갈등관리 부서의 

역할에 대한 조직 내 오해가 상당 부분 해소되었기 때문

이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 보면, 지방자치단체 내에 

갈등관리 전문인력이 있고, 갈등관리 심의위원회와 같

은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갈등영향분석에 대한 조직 내 

수용성도 생긴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리고, 갈등관리 전문인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서는 갈등영향분석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갈등관리 부서의 공무원들이 주요 민원

인 등을 소수 만나서 의견을 듣기도 한다는 것이 확인됐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조정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섰을 때, 갈등영향분석을 발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갈등영향분석의 경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불

가’라는 결론은 공무원들의 관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

워진다. 즉 갈등영향분석의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하지 않

을 수도 있다는 사회적 수용성 측면은 위축되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에도 불구하고, 인터뷰 대상자

들은 갈등영향분석이 필요하다는 데 대체적으로 공감

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C는 공무원들이 거버넌스 

만들고 시민 참여형의 갈등해결 방법들을 설계하는 것

에 대해 어려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

원 B도 지방자치단체가 갈등영향분석 등 갈등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업부서와 주민들, 외부 전

문가들 사이에서 “미묘한 연결”을 할 수 있는 갈등 전문

가가 행정 내부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 갈등 전문가가 

들어가서 “미묘한 지점을 교통정리를 하면서 프로세스

를 이끌고” 가면서 그 맥락을 잡아줘야 갈등영향분석의 

실효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B는 갈등영향분석의 필요성을 사업부서에 설득하는 

포인트로 ‘갈등영향분석도 안 해 놓고, 행정이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기도 한다고 말했다. 

“(사업부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다”고 말하기 위해

서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조정협의체를 운영해

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것을 “최종적인 노력”이라 말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최종적인 노력을 기울

였다는 것을 나중에 감사 등의 상황에서 제시하라고 설

득한다고 말했다.

B는 대표적인 갈등영향분석 성공사례인 지하보차도 

사례의 경우에도, 갈등영향분석과 조정을 해 보는 게 

후회가 없다는 점, 사업이 갈등조정 없이 진행되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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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 개진할 수 있는 구조가 없는데, 조정회의에 한 번 

들어가면 의견 개진할 수 있는 요소가 있고, 그 때 반영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했

다고 말했다. 또한 조정위원들을 이해관계자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점과 선정 절차를 자세히 설명한 

점 등도 성공요인으로 보았다. B는 갈등영향분석이 “살

아서 움직여서 실제 주민에게 적용되고 행정에 적용되

기 위해서는” 조례에는 나타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작

업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본 연구는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진행되어 이유와 

과정 등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는 데 성공했으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례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중

앙정부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곧바로 적용하기에 무

리가 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한 연구 주제들은 추후 

후속연구를 통해 다뤄질 필요가 있다. 앞으로 더 많은 

갈등영향분석 사례가 축적된다면, 정량적인 연구의 필

요성도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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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갈등영향분석 현황과 예방적 적용의 장애요인 분석

국문초록 2007년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표적인 예방적 갈등관리 활동으로 도입

된 갈등영향분석은 그 이후 10여 년을 거치면서, 예방적이기보다는 갈등이 이미 발생한 이후 대응적

으로 실시된 경우가 많았다. 이 연구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갈등영향분석 현황은 어떠한지, 

만약 원래 법 취지대로 공공갈등의 예방을 위해 실시하고자 한다면 어떤 장애요인들이 있는지 등을 

탐색했다. 이를 위해 현재 공공갈등의 예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조사했으

며,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사업들에 대해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했는지를 파악했다. 또한 지방

자치단체에서 갈등영향분석을 발주한 공무원들 및 그 갈등영향분석을 수행한 갈등관리 전문가들을 

인터뷰하여, 이들이 인식하는 예방적 갈등영향분석의 장애요인은 무엇인지를 조사했다. 지방자치단

체 공무원들과 갈등관리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모델로 한 조례가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들에 제정되어 갈등영향분석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준비가 되어 있지만, 지방

자치단체들에서 갈등영향분석을 예방적으로 진행하는데는 법⋅제도적 측면, 재정적인 측면, 조직 

수용성 측면에서 장애요인들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주제어：갈등영향분석, 장애요인, 지방자치단체, 갈등예방, 갈등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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